
입찰안내서 기재사항

  ▶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대리인 및 공사현장 근로자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

교육원에서 시행하는 가로수 가지치기 교육을 이수토록 조치하여야 하며, 교

육비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하여야 한다.

    ▶ 가로수 전정은 약전정을 원칙으로 한다.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교육 받은대

로 약전정을 하지 않고 임의로 강전정을 하거나 가로수 원수형을 훼손하였을 

경우, 발주기관은 「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」 제20조제4항에 의한 

원인자부담금을 부과·징수하여야 한다.

   -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: 수목비의 20% + 보호시설 재료비 및 작업비

  ▶가로수를 강전정 하였을 경우 공사감독관은 공사를 일시정지하여야 하며, 공

사의 정지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에 한해 이를 해제할 수 있다.


